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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윤리위원회 심의 사례

 표절

 중복출판

 이차출판

 초록

 저자됨

 동의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저자 표시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2007년
한국연구재단



표절 의심 사례
 투고된 논문의 Similarity index가 21%로 Introduction과 discussion에서 특정

논문(Acad Emerg Med 2007;14:419-25)과 유사한 부분이 많음이 확인되어 표
절의 가능성이 있음. 

 본 사례는 introduction, discussion에서 절 및 문장 단위는 물론, 문단 단위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첨부파일 2의 줄번호 기준으로 #78-98, #248-
250, #287-303 부분은 문장의 거의 전체가 동일합니다. 

 이 사례를 표절로 간주할 수 있는 지, 표절이라면 해당 원고의 책임저자에게 어
떤 식으로 이를 통지해야 할지 자문 요청. 





표절이란?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
우(텍스트 표절)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아이디어 표절)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표절 정도 판정

• 중대한 표절: 많은 문장이나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마치 자신
이 작성한 것처럼 제시한 경우

• 경미한 표절: 고찰의 짧은 부분복사와 같은 정도 수준

• 표절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도 적용되므로 영어로 표현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에도 적용됨





표절 심의 답변: 표절 여부

 두 논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대상 환자들의 나이, 시기 등이 다르지만
Sickle cell anemia 환자에서 급성 통증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내원하였을 때, 
진통제 투여까지의 시간, 진통제 용량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통증 조절이
지연되었다는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였음. 

 일부에서 아이디어 표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동일한 주제를
대상으로 여러 상황에서 연구가 시도되는 것은 흔한 상황이며, 해당 논문을
인용하고 해당 논문과의 차이를 밝혔기 때문에 아이디어 표절이라고
판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표절 심의 답변: 표절 여부

 하지만, 해당 원고는 특정 논문의 서론, 고찰 부분에서 여러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텍스트 표절을 하였으며, 심지어 특정 논문 구절의 참고문헌과
순서까지 그대로 이용하였음.

 따라서 이 경우는 COPE에서 제시한, 여러 문장을 그대로 쓰고 참고문헌
번호까지 그대로 인용한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그 수준이 중대한 표절인지 아니면 경미한 표절인지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해당 학술지 편집인이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절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함. 



표절 심의 답변: 향후 조치

 의편협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COPE flow chart에 따르면 투고한 논문의 표절
의혹이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할 경우, 책임저자에게 표절 증거 문서를 보내면서
해명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저자 답변이 만족스러운 해명인지 아니면 불충분한 해명인지는 귀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시면 되겠음.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의도적인 표절이 의심되므로, 게재 불가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유드림. 

 이 경우, 전체 공저자에게 학술지 입장과 함께 게재 불가를 알리고 앞으로의
투고 금지 및 향후 책임저자의 기관에도 통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음.



중복출판

 가장 많은 질의, 심의 사안(19.3%)

 대부분 정식 심의 진행

2011년 의편협



중복출판 심의 사례

 중복출판이 의심되는 이미 출간된 논문 2편에 대해 심의 의뢰

 또한 이미 출간된 논문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자문 요청. 

 원고를 심사하다가 그 원고 저자의 예전 출간 원고들을 조회하던 중 유사한 원고가 서로
다른 저널에 출간된 것을 발견함. 두 편 모두 유한요소분석법을 이용하여 치아 이동을
예측하는 연구인데 하악 대구치를 동일한 교정 장치를 이용하여 이동한다는 큰 주제가
동일

 Abstract 및 Materials and Method와 Discussion 부분에서 동일한 문장들을 사용한
것이 발견됨.

 CrossCheck를 이용한 similarity index가 92%, 특히 문제의 OCR 원고와는 86%가 겹침.

 이런 사례는 salami 및 self-plagiarism으로 봐야 할지, 또 이미 출간되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중복출판이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는
경우

 중복 출판은 엄격히 금지되는 비과학적 행위

 중복 출판은 심사활동, 편집활동, 학술지 공간 등의 자원이 낭비되고

 논문의 수, 표본의 수를 늘려서 결과를 과대평가하게 하며

 저작권을 침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가 갖게 됨)



중복 출판의 종류

 이중게재(copy): 두 논문 간에 표본과 결과가 동일, 동일 논문을 투고한 경우

 분할 출간(salami publication), 논문 쪼개기: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결과가 다
른 논문을 작성, 연구 결과가 겹치기도 함. 자료의 분절(fragmentation)이 문제
가 됨

 덧붙이기 출판(imalas publication): 표본은 다르지만 결과가 동일, 연구 대상자
를 늘리거나 줄여서 논문을 쓰는 형태

 표본과 결과가 상이함: 가장 복잡한 유형의 중복 출판으로, 저자와의 접촉을 통
해서만 확인할 수 있음

JAMA 2004;291:974-980



중복출판이 발생하는 이유

 동시에 두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음

 투고하는 연구자가 언어가 다르면 중복출판이 아니라고 믿고 있음

 중복출판임을 알면서도 연구비 보고용 또는 승진이나 재임용 위해 투고하는 경우

 중복출판이 출판윤리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거나, 

 복제가 아닌 분절출판이나 덧붙이기출판도 중복출판인지 모르는 경우



중복출판 판정을 위한 6개 기준

항목 설명

유사한 가설 가설 중 인구집단 관련, 독립, 종속 변수가 거의 동일

유사한 표본 수 연구 재료, 실험동물, 대상자의 90% 이상이 동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방법 자료 수집, 분석, 제시 방법이 같거나 거의 같음

유사한 결과 결과가 양이나 질 측면에서 거의 동일

동일한 저자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

새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 추가적인 지식이 거의 추가되지 않은 경우



논문명

논문 1 논문 2 평가

A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optimal 
bending angles in a running loop for mesial 
translation of a mandibular molar using 
indirect skeletal anchorage. 

Prediction of optimal bending angles of a 
running loop to achieve bodily protraction 
of a molar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두 논문의 제목 일부가 일치

저자 Kim **, Park **, Y Kojima,  K Tai, Chae ** 류**, 박**, K Tai, Y Kojima, 이**, 채**
책임저자는 동일, 제 1저자는
다름. 논문 2에 공저자 1명이 더
있음.

주요어

Biomechanical phenomena, FEA, indirect 
skeletal anchorage, mesial translation of 
molar, orthodontic anchorage procedures, 
tooth movement techniques

FEA, molar protraction, running loop, Tip-
back angle 주요어 1개만 겹침(FEA)

접수일 표시되어 있지 않음 2017. 3/3
게재일 2018. 2월 2018. 1월 거의 동일함

연구목적
running loop를 장착했을 때 Mandibular 
second molar의 적절한 bending angle을
확인하여 이동을 예측하고자함

Mandibular first molar의 bodily 
movement에 필요한 효과적인 bending 
angle을 알아보기 위함

어금니 대상만 다르고 목적이
유사함

방법 1. finite element simulation
2. Beam theory

1. finite element simulation
2. Beam theory 

논문1과 논문2 방법이 90% 
이상 동일함. 심지어 문장도
동일한 경우가 많음. 

결과 1. finite element simulation
2. Beam theory 

1. finite element simulation
2. Beam theory 

논문 1과 논문 2 결과의
소제목이 동일하며 결과 2는
숫자만 다르고 동일한 문장임. 

고찰 1. comparison with clinical case 
2. finite element simulation

1. comparison with clinical case 
2. finite element simulation

고찰의 소제목도 동일하며 많은
문장이 완벽하게 동일함. 

결론

Mandibular first molar가 빠졌을 경우, beam 
theory를 이용하여 적절한 bending angle을
확인함으로써 second molar 이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음

Mandibular second molar가 빠졌을 경우
beam theory를 이용하여 적절한 bending 
angles을 알아내서 first molar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음

빠진 molar가 다르며 이용하는
molar는 상보적임. 사용한 방법
및 결론이 대동 소이함

참고문헌 23 18 6개 겹침





중복출판 심의 답변

 논문 1과 논문 2는 각각 하악골 첫번째 어금니가 빠졌을 경우, 두번째 어금니를
잡아당기는 방안(논문 1), 하악골 두번째 어금니가 빠졌을 경우, 첫번째 어금니를
잡아당기는 방안 (논문 2)에 대한 논문으로 두 편 모두 동일한 교정 장치 및 분석법을
이용하여 치아 이동을 예측하는 연구로 주제가 거의 동일합니다.

 중복출판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유사한 가설, 동일한 방법, 유사한 결과, 제 1저자를
제외하고 동일한 공저자 및 책임저자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복출판에 해당하며, 유형은 대상을 분할한 분절출판(salami)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논문으로 출판할 필요가 있을지 저자들의 해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비록
대상 어금니가 다르지만, 방법, 결과, 고찰 등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문장을 사용한 것은
지나친 text recycling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복출판으로 판정되는 경우, COPE 흐름도에 따라 책임저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시고, 
해명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술지 편집인 그리고 모든 저자들 및 저자 소속
기관에 이를 알리시는 방안을 취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이차출판 심의 사례 I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하는 <주간 건강과 질병>이라는 주간소식지에
발행된 brief report를 저희 학술지에 게재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연구 방법과 결과 등 대부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국문에서 영문으로
번역하여 투고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duplication으로 취급되는지요?

 더불어 secondary publication을 해도 되는지 조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차출판 심의 사례 II

 예전에 World Kidney Day 라는 곳에서 official letter 와 함께 OGS에 게재
를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논문 파일을 첨부하여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OGS도 중복 출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게재를 요청한 World Kidney 
Day 에서 해당 논문이 몇 개의 저널에 동시 게재될 것이며, 원저나 종설 등이
아닌 공중보건 이슈에 관한 사설 등의 형태이므로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중복 게재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게재 시 안내하여야 할지요?



이차 출판의 조건

 중복 출판 중 허용되는 경우를 이차 출판이라고 함.

1. 두 저널의 편집인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2. 이차출판 논문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며

3.  표지에 각주를 통해 현 원고 전체 혹은 부분이 다른 학술지에 이미 출판되었
음을 알려야 함 “This article is based on a study first reported in the 
(Journal title, with full reference).”

4. 이차출판물의 제목에 이 논문이 이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가 있어야 함
(재출판, 요약 재출판, 완역, 요약 번역 등)

 동시, 합동 출판(Simultaneous or joint publication)



이차 출판 심의 답변

 질의 주신 내용은 이차 출판 가능성 여부이며, 귀 학술지 윤리규정에 이차출판에 대해 잘 설
명되어 있습니다. 이차 출판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시고 게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World Kidney Day Scientific Editorial 2018 논문을 사회공헌 등의 이유로 여러
저널에 투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만약 본 학술지의 방침이 중복 투고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저자가 밝혔듯이 원저나 종설이 아니고, 여러 저널에 실음으로써
내용을 널리 알리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ICMJE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ublic health emergency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투고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모든 학술지의 편집인이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편집인이 공적으로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출간하고자 한다면, 이런 조건을
확인하시고 게재 대상인 여러 학술지 편집인이 동의하고 명시한 학술지와
동시출판이라는 내용이 각주로 언급되어야 합니다.



이차 출판



이차 출판: 동시 출판



이차출판: 초록 질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similarity check 결과, 이번에 투고된 논문과 동일
제목, 동일 초록을 외국 학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검색됩니다. 제목과 초록
내용은 100% 일치하고, 저자는 몇명 추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복성/이중 게재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 해외 SCI논문에 투고하여 심사 후 교정중인 논문으로 다른 해외 학회에서 구
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 구연 논문의 초록을 해당학회의 supplement에 실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
우 현재 교정 투고 예정인 논문에 최종 출판을 위해 제출해도 중복게재에 문
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차출판: 초록 심의 답변

 중복 출판 중 허용되는 경우를 이차 출판이라고 하며,

 학위 논문, 초록 등은 원칙적으로는 이차 출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록집(proceeding)에 DOI 부여가 되는 경우, CrossCheck 검사로 중
복되는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투고학술지 편집인에게 투고원고가 proceeding의 형태로 출간된 적이
있는 것을 알리고 투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록 발간 문의

 두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의 초록집을 Infection & 
Chemotherapy의 Supple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1. 해당 초록집의 copyright은 기존의 I&C 학술지와 동일하게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화학요법학회에 있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2. 해당 학술대회 발표자의 발표 동영상 자료(PDF자료 및 음성 또는 발표영상)
copyright도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화학요법학회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초록 발간 문의에 대한 답변

 1. 초록집의 copyright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저자들로부터 저작권 양도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초록을 제출할 때 함께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으시면 되겠
습니다.

 2. 마찬가지로 발표 동영상이나 PDF 파일에 대해서도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으셔야 학회에서 copyright를 가지게 됩니다.

 학술대회 초록집은 엄격한 peer review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록집
을 학술지의 Supple로 발간하는 것은 완성도에 대해 검증받은 정보를 보급하
고 연구진실성을 고취시켜야 할 학술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여겨
집니다. 

 초록집은 일회성인 학회의 프로시딩으로 발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자됨 관련 접수된 흔한 질문들
 저자의 순서

 저자에서 제외된 문제

 고지 없는 저자 변경

 투고 중, 심사 중, 출판 후 저자 수정 문제

 원저 논문의 저자 수 제한

 다기관 공동연구에서 저자 수 문제

 다년간 지속연구에서 저자 문제

 제 1저자, 책임저자의 수에 관해서

 교과서 재판에서 저자됨: 원 저자와 신 저자

 가이드라인 공동게재 시 저자 문제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저자 수정 (추가)

 논문 발간이 이미 완료되고 난 후 며칠이 지나, 저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논문의 연구디자인과 연구결과물 정리 단계 등에서 크게 기여를 하신 한 분의
연구자가 공저자 목록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락된 공저자를 등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몇 해전 published 된 논문의 3 저자 (4명의 저자) 로부터 본인은 이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 논문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수 차례 연락하였으나 답신이 없었으며, 본인의
이름을 빼는 이유는 본인이 기여가 없으니 빼달라고 합니다.

저자 수정 (철회)

 2011년 발행된 논문에 고교생 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신저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이 고교생 저자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교신저자께서
고교생 저자를 빼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 교신저자의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자란?

• 연구의 출판에 상당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
(Someone who has made substantive intellectual 
contributions to a published study)

• 출판물에 책임을 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Taking responsibility and being accountable for what is 
published)



저자 자격 요건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권고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AND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AND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AND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2013년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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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9년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가 만연한 이유는?

 논문 실적을 내기 위한 연구자들의 압박감

 부당 저자표시에 대한 안이한 인식

 연구자간 온정주의 등 연구윤리에 둔감한 연구문화

 미흡한 제재조치

 부당한 저자 표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흡

한국연구재단 2019년



저자됨 위반 종류

Strange K. Am J Physiol Cell Physiol 2008;295(3):C567

 강요저자(Coercion authorship):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도록 강요

 선물, 손님, 혹은 명예저자(Gift or Guest or Honorary authorship):   
연구에 중요한 기여 없이 저자에 포함되는 경우

 유령저자(Ghost authorship): 저자의 자격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명단에서 빠진 경우

 상호지원저자(Mutual support authorship)

 도용저자: 알리지도 않고 특정인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공저자로 기입



저자 분쟁

 학술지, 편집인의 임무가 아님

 저자들간의 저자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만약 저자들이 논문이 출판 전 또는 출판된 이후에 특정 저자의 철회
또는 추가를 요청한 경우, 학술지 편집인에게 사유와 함께 논문에 기
록된 모든 저자들과 철회 또는 추가 대상 저자가 서명한 문서를 제출



저자 수정에 대한 답변

 COPE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저자 추가 또는 삭제가
요청될 경우,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저자를 포함하여 모든 저자가 저자 변경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고 저자 변경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자
추가 또는 삭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학술지에서 정정기사를 출판하면 되겠습니다.

 출판윤리가이드라인 제 3판을 참고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동의서 질의 사례 I

 저널 특성상 환자 사진이 많아서 초상권 문제로 사진 촬영에 대한 환자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사진의 범위가 얼굴 외에 손, 몸통, 가슴, 발 등의 부위에서도 이러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영상의학 검사 (CT, MRI, X-ray)에서도 받아야 하는지, PET등 핵의학
검사같이 개인 인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러한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histology나 pathology의 경우에도 이러한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환자 동의를 받았다는 문구를 일반적으로 method에 넣게 되는데 최근
출판윤리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마지막에 다른 section을 만들어
한번에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동의서 질의 사례 II

 “****** syndrome”이라는 특이한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13세 환아의 마취 관리에
대한 증례 출판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제는 증례의 내용은 학술적 가치가 있으나 환아의 보호자가 아들의 증례를
발표한 것을 거부하여, 관련 사진(수술 전 후의 얼굴 사진)은 첨부할 수 없다고
저자들이 논문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증례의 내용은 마취 관리가 주이기 때문에 수술 관련 사진을 꼭 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아의 보호자가 증례 보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환아에 대한
개인 정보만 없으면 출판을 하여도 무방할까요?





동의서 질의에 대한 답변

 "학술지 논문 출판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고안“의 핵심 사항은 "환자
의 개인정보 노출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 전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
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해야 하며, 또한 이때 환자의 개인
정보가 출판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 

 즉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의 위험성이 없다면, 이는 해당 저널 편집위에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 동의서 취득에 대해서는 방법란보다는 다른 섹션, 이를테면 Ethics 란을 만
들어 IRB 승인 여부 및 동의서 등을 기술해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증례가 학문적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증례 보고
는 향후 출판을 할 경우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신저자가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논문 retraction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노출되지 않아도 논문 내용으로만 본인임을 간주해도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지요?

 앞으로 논문 접수 시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서는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의서 질의 사례 III



1.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가? 

 환자의 이름, 병록번호, 얼굴 사진 등의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증례보고에 동의서가 필요한가?

 증례보고는 연구로 취급하지 않으며, 따라서 IRB 동의도 필요하지 않음
(참조: https://www.hopkinsmedicine.org/institutional_review_board/guidelines_policie
s/guidelines/case_report.html). 

 IRB 동의는 필요 없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식별 정보임. 

 이 증례보고에서 연구대상자의 나이, 임신부라는 병력, 치료받은 병원정보, 희귀질환
유전자변이에 대한 정보 등은 잠재적으로 환자의 식별가능 개인정보일 가능성이 있음. 

 과학 정보로서 이러한 환자 정보 노출이 필수불가결하다면 출판 전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대상자(또는
법정대리인)가 보내온 내용증명에 따르면 환자는 이러한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바가
없으며, 연구자들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출판 동의서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3. 학술지 투고 규정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설명
이 포함되어 있는가?

 학술지 편집인은 연구 대상자로부터 동의서 취득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규정을 반드시 학술지 투고규정에 포함해야 하고 게재논문에도 정보
에 입각하여 환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표시해야 함. 

 또한, 학술지편집인 또는 연구자는 동의서를 보관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논문에 표시해야 함. 하지만 자문 의뢰된 상기 논문의 내
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4. 동의서가 필수적이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명백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 논문 취소를 해야 하는가?

 투고 규정에 증례 보고의 동의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잡지의
간행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겠음.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례 보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논문을 완성하여 투고 전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에게 다시 한번
내용을 알려주면서 논문 제출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하도록 권유되고 있음. 

 따라서 비식별 개인정보이더라도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의 요청대로 논문 철회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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